
서울특별시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의 민간 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 1037
2012년 10월 12일

문화체육 원회

1.심사경과

가.제안일자 제안자 :2012년9월24일,서울특별시장

나.회부일자 :2012년 9월 25일

다.상정결과 :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 원회

(2012년 10월 5일 상정․원안가결)

2.제안설명의 요지(문화 디자인본부장 한문철)

가.제안이유

○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로 모델리스트(패턴사)를 발굴하는 패션산업 인

력양성사업을 민간 탁사무로 추진하기 하여,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

간 탁에 한 조례」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

자 함.

나.주요내용

가.사업개요



○ 사 업 명 :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

○ 주요업무

-모델리스트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우수 모델리스트 선발(3차 시험)

-모델리스트 련 수상작 시회 시상식 개최

-역 수상자 패턴기술교육 취업활성화 로그램 운

-패턴 련 세미나 개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
○ 탁기간 :1년(2013.3~ 2014.2)

○ 사 업 비 :160백만원(2012년),170백만원(2013년 정)

○ 수탁기 선정방법 :공개모집(재 탁)

-추진방법 :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
-신청자격 :패션 련분야 문지식 는 사업수행 실 이 있는 법인․단체 는

기

나.민간 탁 추진근거 황

○ 민간 탁 추진근거

-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임 등),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

조례 제4조(민간 탁사무의 기 등)

-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을 한 「 학패션 크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개

최」 계획(문화산업과-2102,2012.3.8)

○ 민간 탁 추진 황

-1차 :2000.8.8~ 2003.8.7(3년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2차 :2003.8.8~ 2006.8.7(3년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3차 :2006.8.8~ 2009.8.7(3년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4차 :2009.8.8~ 2011.12.31(2년5개월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2012.5.2:제237회 임시회 민간 탁동의안 가결

-2012.6~ 2013.2.28(8개월,한국패션 회)



다.민간 탁 추진 필요성

○ 패션 련 문 인 지식을 갖추고 유망 신진패션디자이 패턴사 발굴양성에

필요한 기술과 행사 기획업무 등 장에서 경험을 축 한 패션 문가에게 탁

운 하는 것이 효율 이라 단됨.

3.검토보고 요지(수석 문 원 박용훈)

○ 본 동의안은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로 모델리스트(패턴사)를 발굴하는

패션산업 인력양성사업을 민간 탁사무로 추진하기 하여,「서울특별시 행

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」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

를 요청한 사안임.

○ 2001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는 스타일화를 바

탕으로 소재와 디자인의 특성을 반 한 패턴(옷본)을 제작하는 문가들이

손재주를 겨루는 행사로 수상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양장기능사 자격증을

발 받으며 지난 해에는 경쟁률이 45:1에 이르는 등 그 권 를 인정받고 있

는 콘테스트임.

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 실

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(명)

수상자 7 7 11 11 11 11 11 11 11 11 7 109

응시자 204 224 137 207 241 213 226 286 343 304 315 2,700

○ 본 동의안에서 민간 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모델리스트 콘테스트를 통

한 우수 모델리스트 선발,수상자 작품 시 취업연계 로그램 운 등

으로,



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 탁 사무의 기 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행정

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‘능률성이 히 요청되

는 사무’,제3호 ‘특수한 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에 해당하며

모델리스트 콘테스트와 그 후속 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해서는 패션

련 문 인 지식을 갖추고 유망 신진디자이 패턴사 발굴양성에 필요한 기

술과 행사 기획업무 등 장에서 경험을 축 한 문기 에 탁 운 하는 것이

효율 이라 단됨.

○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은 의회의 산안 심의를 거쳐 민간 탁으

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,2010년 국비보조 8천만원 포함 2억원,2011

년 국비보조 6천4백만원 포함 1억6천만원,2012년 국비보조 없이 1억6천

만원의 산이 책정되었으며,2013년에도 1억7천만원의 산을 편성할

정임.

○ 무엇보다 동 사업은 2001년 이후 12년간 개최되어 그 권 를 높여가고 있

으며, 국 유일의 모델리스트 콘테스트로서 서울 뿐 아니라 국의 유망모

델리스트들이 참여를 비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내년 행사를 비하는

데 차질이 없도록 극 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질의 답변요지 :

질의 :언제까지 민간 역인 패션산업에 서울시가 개입할 정인가.

답변 :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 주이지 공공부문의 역할은 많지 않음.

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이 아직 비가 부족

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.좀더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



가 있다고 생각함.

5.토론요지 :「없음」

6.심사결과 :원안 가결(참석 원 원찬성)

7.소수의견 요지 :「없음」

8.기타 필요한 사항 :「없음」



서울특별시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의

민간 탁 동의안

의 안
1037

제출년월일 :2012년 9월 24일

제 출 자 :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

1.제안이유

○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로 모델리스트(패턴사)를 발굴하는 패션산업 인력

양성사업을 민간 탁사무로 추진하고자,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

조례 제4조(민간 탁 사무의 기 등)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

시행하려는 것임

2.주요내용

가.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 사업

○ 주요업무

-모델리스트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우수 모델리스트 선발(3차 시험)

-모델리스트 련 수상작 시회 시상식 개최

-역 수상자 패턴기술교육 취업활성화 로그램 운

-패턴 련 세미나 개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
○ 탁기간 : 약일로부터 1년(2013.2~2014.2)

○ 사 업 비 : 160백만원(2012년),170백만원(2013년 정)

○ 수탁기 선정방법 :공개모집(재 탁)

-추진방법 :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
-신청자격 :패션분야 련하여 문지식이나 동 분야 사업수행 실 이 있는 법

인․단체 는 기



나.그간 추진 황 추진근거

○ 민간 탁 추진 황

-1차 :2000.8.8~ 2003.8.7(3년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2차 :2003.8.8~ 2006.8.7(3년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3차 :2006.8.8~ 2009.8.7(3년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4차 :2009.8.8~ 2011.12.31(2년5개월,서울산업통상진흥원)

-2012.5.2:제237회임시회시의회동의,원안가결(안건명703,’12.5.2)

-2012.6~ 2013.2.28(8개월,한국패션 회)

○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의 약을 통해 일 탁 하여 민

간 탁사무로 추진하여 왔으며, 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'12년에는 공개경쟁을

통하여 한국패션 회를 탁기 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

○ 추진근거

-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임 등),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

조례 제2조 제4조

-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을 한 「 학패션 크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

트 개최 계획」사업 추진계획(문화산업과-2102,2012.3.8)

다.민간 탁 추진 필요성

○ 패션 련 문 인 지식을 갖추고 유망 신진패션디자이 패턴사 발굴

양성에 필요한 기술과 행사 기획업무 등 장에서 경험을 축 한 패션 문

가에게 탁 운 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탁으로 추진하

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됨

3. 련법령

○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( 문인력의 양성)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

산업 진흥에 필요한 문인력을 양성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문인력 양성기 에

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부

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 제4조(민간 탁 사무의 기 등)① 법

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 사무 조사·검사·검정· 리업무 등 시민의권리·

의무와 직 계되지 아니하는다음의사무를민간 탁할 수있다.

1.단순 사실행 인 행정작용

2.능률성이 히 요청되는 사무

3.특수한 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 리 등 단순행정 리사무(개정 2009.07.30)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해 민간 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

탁 운 평가 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

야 한다.다만, 재 탁 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

2011.12.29)


